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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(교통건설국)

1. 안건명

  ◯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(교통건설국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  ◯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6일(화)

  ◯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회부일자

  ◯ 2023년 10월 6일(금)

4. 관련근거

  ◯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  ◯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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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(교통건설국)

Ⅰ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

 1. 마포구(총괄) 
(단위 : 천원)

 2. 세입예산 
(단위 : 천원)

 3.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      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(△)감 증감률

합         계 891,059,226 894,204,582 △3,145,356 △0.35%

일 반 회 계 837,887,199 841,032,555 △3,145,356 △0.37%

특 별 회 계 53,172,027 53,172,027 0 0.00%

의 료 급 여 630,062 630,062 0 0.00%

마포 농수산 물
시 장

6,934,860 6,934,860 0 0.00%

주 차 장 42,064,067 42,064,067 0 0.00%

발 전 소 주 변
지역 지원사 업

1,102,777 1,102,777 0 0.00%

건 축 안 전 2,440,261 2,440,261 0 0.00%

합    계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비고

△3,145,356 △3,360,978 215,622

합    계 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예비비 비고

△3,145,356

계 7,158,355 계 273,870

6,042 △10,583,623증액 7,212,016 증액 276,870

감액 △53,661 감액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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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

 ○ 일반회계
 

 1. 세입 현황 : 없음

 2. 세출 현황 
 (단위 : 천원)

 3.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 ○ 특별회계

  - 세입·세출 현황 : 없음

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

합   계 4,530,677 3,754,114 776,563

보행행정과 지 중 화 사 업 ( 합 정 ~ 상 수 역 ) 490,108 336,284 153,824

물 관 리 과

하 수 도 ( 빗 물 받 이  등 )  준 설 1,893,000 1,773,000 120,000

하 천  및  유 수 지  관 리 2,141,318 1,641,318 500,000

보 전 지 출 6,251 3,512 2,739

구  분  예산액 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

합   계 26,665,439 25,888,876 776,563 0.029%

일 반 회 계 26,665,439 25,888,876 776,563 0.02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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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검토의견

 1. 일반회계 세입․세출예산

  〇 2023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없으며

  〇 2023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66억  

6,543만 9,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8억 8,887만 6,000원 대비 0.029%에 

해당하는 7억 7,656만 3,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 

  〇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

     보행행정과는 합정에서 상수역 지중화사업을 위해 통신선로 공사비 1억 

5,382만 4,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 

  〇 물관리과는 하수도(빗물받이 등) 준설을 위해 1억 2,000만원, 난지유수지 퇴

적토 준설 시설비 5억원,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273만 9,000원을 증액 편성

하였음.

 2.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

  〇 2023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

없음.

 3. 검토의견

  〇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

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

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

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, 시급성·타당성·수혜성 등 적정여부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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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내 집행가능한 지 등을 참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면밀

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 

  〇 2023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을철 호우대비 침수

예방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빗물받이 6,583개소 추가준설과 집중호우로 

인해 우수와 함께 떠밀려온 토사, 생활폐기물, 사목 등 퇴적물 제거를 위한 

시설비를 편성하는 등 구민의 생활증진과 안전을 위해 긴급하고 필연적으

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,

     금번 편성 요구한 예산들이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있는 계획과 집

행을 통해 예산이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

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예측·계상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

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 

 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

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
